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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상반기 전공의 수련이수 관리방안 안내

□ 목적 및 배경

○ (목적) 전공의의 수련 이수 전 시험 응시 허용으로 인한 수련 

부실 방지 및 수련 연속성 확보

○ (추진배경) ‘충실한 수련 이수’를 조건으로 ’26년도 전문의 자격

시험 응시자격 및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(’25.10월)

- 이에, 합격 후 남은 수련 기간에 대한 ‘수련이수 관리방안’을 

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함

    ※ (진행경과) 제8차 수련협의체 논의(’26.1월), 2026년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(’26.2월) 등

□ 적용대상

➀ ’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한 ’26.6.1.~8.31. 중 수료 예정 레지던트

➁ ’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합격한 ’26.3.1.~8.31. 중 수료 예정 인턴

□ 적용기간

○ 전공의별 잔여 수련기간

□ 수련이수 관리기준

➀ 시험 합격 전후* 수련 기간의 일관적·연속적 수련 운영 여부

 - (기준 1) 시험 합격 전후 수련과정(진료, 수술 참여 등)의 연속적 운영

 - (기준 2) 시험 합격 전후 근무스케줄(정규 수련시간, 당직수련 스케줄 등)의 일관적 운영

➁ 시험 합격 이후* 성실한 수련 참여 여부

 - (기준 3) 근무스케줄 및 근무위치, 복무 관련 규정 등 준수

 - (기준 4) 성실성, 협동성 등 근무태도 관련 수련병원(기관) 내규·기준 준수

* (예) 시험 합격전 6개월(’25.9월~’26.2월)과 합격후 6개월(’26.3월~’26.8월) 비교하여평가·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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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련이수 관리 절차

➀ 적용대상 전공의가 현재 소속한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이수 관리

대상자 명단(엑셀파일) 제출(~’26.3월말, 수련병원등 → 수평위 사무국)

➁ 관리대상자별 체크리스트(엑셀파일) 제출(수련병원등 → 수평위 사무국)

* (1차) ’26.4월말 기준(’26.3~4월 대상), (2차) ’26.6월말 기준(’26.5~6월 대상)

➂ 관리기준 미충족 사례 발생 시, 수련병원등 내 수련위원회에서 

해당 전공의 수련이수 여부 등 조치 필요사항 검토 및 조치 실시

□ 관련 조치

○ 수련병원등의 장은 ’26.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 발급

- 수료증 발급을 위해 수련기간·수련과정 등 이수 평가 시, 관리

대상자별 체크리스트(1~2차)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수료증 발급

* (적용대상➀) ’26.8월 말까지 대한의학회로 수료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,

대한의학회는 ’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리

** (적용대상➁) ’26.8월 말까지 ’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합격한 수련

병원으로 수료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, 당해 수련병원은 ’26년도 상반기

레지던트 1년차 합격 취소

○ 수련병원등의 장은 ’26.8월 말까지 수련이수 불인정 사례 발생 시

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즉시 보고

* (참고)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고 사례 또는 관리기준 미충족 사례 다수

발생 시 향후 응시자격 확대 운영 재검토 등 조치


